
나무 전지작업 중 이동식사다리에서 떨어짐 사고
(중부본부 2018-21-51-005)

재해개요 재 해 상 황 도

○ 2018.03.07(수) 16:00경 인천광역시 ○○구 

소재 ○○아파트단지 도로변에서  울타리 

안쪽 나무 전지작업을 위해 원예용 이동식

사다리 위에서 전지작업 하던 중 떨어짐 

사고 발생

재해발생 원인

  ○ 개인보호구(안전모) 상태 및 착용 부적정

   - 턱끈 고장 및 모체가 경화된(제조연도 2006년) 안전모 사용

   - 재해자가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고(공동작업자 진술) 작업 시행하고, 떨어

질때 안전모가 탈락이 되어 신체 보호되지 않았음

 ○ 이동식사다리 부적합품 선정

   - 해당 이동식사다리는 KS규격 미인증 제품이며,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디딤 

발판이 물결모양 등의 표면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직선무늬로 돼 있음

 ○ 작업방법 부적정

   - 작업높이 370cm에서 두께가 지름 7cm정도의 나뭇가지를 재해자 혼자서 톱질

할 경우, 작업자의 무게 이동중심이 사다리에서 멀어짐에 따라 불안전한 행

동으로 인한 떨어짐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고소작업 도구로서 이동식

사다리 선정은 부적정

재해예방대책

 ○ 보호구(안전모)적정 착용 [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32조 및 33조, 44조]

   - 보호구(안전모)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

교환해 주는 등 항상 적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근로자는 

지급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

 ○ 작업발판 및 고소작업대 사용 [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42조, 186조]

   -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, 이동식비계를 조립

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실시하거나

   - 차량탑재형 또는 자체추진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실시


